
[별지 제10호 서식]

과 태 료 처 분 통 지 서

제    호

1. 공시번호 :

(또는 주민․법인등록번호)

2. 주   소 :

3. 경영주(또는 법인대표) 성명 :

「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2조 및「질서 위

반행위 규제법」제17조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 관련 처분내역을 아래와 같

이 통지합니다.

4. 위반내용

①위반일시 ②위반장소 ③조사기관 ④위반내용

6. 처분내역: 과태료             원

7. 납부일자 및 장소: 납부고지서에 의함

8. 과태료 산출근거 및 고지사항

년      월     일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ㅇㅇ지원장 직 인

210㎜×297㎜(일반용지 [백상지(80g/㎡)])



< 과태료 부과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 >

과태료 부과권자
과태료 처분

과태료 처분 대상자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

<과태료부과 불복 시 60일이내 이의제기>

과태료 납부

<지정된 장소>

<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「질서 위반행위 규제법」에 따라 다음과 같은 

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>

1.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

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.

2.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

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

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.

3. 행정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

등의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4.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

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

다.

5.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

가 있을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.


